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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토마토와 
묘는 수출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수확 전 2개월간의 트랩조사에서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되지 않은 재배시설에서 생산된 토마토와 묘만 일본으로 수출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고시(이하 수출고시)에 

따라 생산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토마토뿔나방으로 인해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검역본부가 일본 검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지난 6월에 위험관리

방안에 합의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수출고시를 제정하고, 양국이 2025년 

1월 1일부터 위험관리방안을 적용하기로 최종 동의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국산 토마토 생과실과 묘목은 몇 가지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재배시설과 선과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해야 하며, 

재배시설 내 창문과 환기구 등 개방된 부위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확 2개월 전부터 검역본부의 트랩조사를 통해 해당 재배시설이나 

육묘장에서 토마토뿔나방의 무감염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수출검역에 

합격한 후 토마토뿔나방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부기된 수출검역합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일본 수출이 가능하다.

  그간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망 설치 

및 방제지원, 농가교육 실시 등 수출고시 요건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차분히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산 토마토의 일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농가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철저한 예찰을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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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내년부터는 토마토뿔나방 무감염된 토마토만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한 만큼 검역본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출농가에서도 토마토뿔나방의 방제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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